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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 에 는 상  상 집 , 시  비  상  보   규  지 못하고 는 해상 집   시 에 해 공공  

안 질  해하지 않도   규 하  동시에 본  보 하  한 안  시하 다. , 상집   시  동

하게 보 하고 규 하  해 집시 개  통하여 해양경비안 에  해상집   시  고  리하는 안  시

하 다.  째는 해상  특 한 경  해 집시  곤란할 경우 특별 에  규  고 는 본, 미 , 과 같

해양경비 에 해상집   시   내  규 하여 민  본 과 공공  안 질  지  상 돌하지 않는 

에  해상 집   시  리하는 책  안  시하 다.

핵심용어 : 해상집 , 해상시 , 경찰청, 집 신고, 해양경비

Abstract : In this study, I present solutions to properly regulat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t sea which has not been relatively secured and regulated 

compared to that of on land and inland waters so it may not violate public safety and order, and at the same time to secure it as a basic human right. 

Firstly, to protect and regulate in the same way with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land, I suggest to make amendments to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so that Korea Coast Guard Station can accept applications and administrator maritim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econdly, in special 

cases where there are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due to the special maritime environment, following the 

example of Japan, America and England who have regulations in related special laws, I suggest an legislative alternative to add regulations on maritim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Law on Maritime Guard so that we can administer maritim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a way which there should 

be no conflict between basic human right of people and conservation of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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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론

집   시  는 우리 헌 에    

하여 민  본  보 하고 다. 는 집 하는 

주  신 나, 개 는  등에 애 지 않고 

상뿐 아니라 해상에 도 동 한 리가 보 어야 한다. 

그러나 해상에  집   시 는 그 가 해상 라는 

에  험  크 , 단   동원 어 한  공

간에  들 간  동 등 안 사고  험  상 하다는 

 등  행동  취 어 항  원천 쇄당하

 turn1224@daum.net, 033-634-2011

거나 항할 경우  에 라 처  는 등 상 집

·시 에 비해   당하고 는 실 다. 본 

연 에 는 처럼 해상 집   시 가 상에 비해 

도 보  지 못하고   취 당하는 

에 착안하여 해상 집   시  규  함께  보 하

는 책  안  그  하 다.

본 연  는 해상 집   시 에 한 실  규

 살펴보고, 처 등 계  과 근 경찰청

에  상시  집   시 에 한 ( 하 ‘집시

’ 라 함)  규  상  하게  경   본·미  등 

진  실태  통하여   규 하  보 하는 

안  시하고  한다.



행연  여 (Yeo, 1997)  ‘집   시 에 한 

 운 에 한 연 : 해상시 에 어  행  

여  심 ’에  해상집   시  집시   

상  하여야 한다는 견해  시하 , 여 태(Yeo, 

2008)는 ‘해상에  시 에 한 행  여  고찰’에

 가하는 해상시 에 비하여 집시 나 별도  규

하는   안하 , (Lee, 2004)  ‘해상

집 ·시  공  고찰’에  해상 집   시 는 행 집

시 상 직   상  어야 하  그 나 보

 격   항들  검 하는 것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  , 훈(Lee, 2010)  ‘해상집 ·시 에 

한 연 ’에  해상 집 ·시 가  해상 라는 

 집시   지 못하는 것  헌 에  규 한 

민  본  해한다  집시   게 해야한다는 

 보 고 고, 태계(Kim, 2013)는 ‘항만해상집 ·시

 규 에 한 고찰’에  항만에  집 ·시 에 해 

 규  없다는   취 고 는  

는 당한 가 아니  상  그것과 동 한 보 과 규

 아야 한다는 견해, (Kim, 2013)는 ‘해상 집  

 시  특 과  규 ’에  집시   과 

 거  시하  해상 집   시 도 보 아야 

한다는 견해  시하는  등  었다. 

본 연 는 행연  차별 하여 근 상경찰에  

  변경하여 해상집   시  사한 상시

 집시  신고 상  삼고 는 과 과 근거  살펴보

고, 본·미  등 해양 진  해상 집 ·시  보 과 규

 내  비  검 하여 우리나라에   가능한 안  

시하고  한다. 

2. 해상 집회  시 의 개념과 생추이

 

2.1 해상 집회  시 의 개념

집   시 에 해  집시  6 는 ‘  

집  시 ’  신고 상  규 하고 , 2 (

)에 “‘ 집 ’란 천  없거나 사  폐쇄 지 아니한 

에  여는 집 , ‘시 ’란 여러 사람  공동   

가지고 도 , , 공원 등   통행할  

는  행진하거나  또는  보여, 특 한 

여러 사람  견에 향  주거나 압  가하는 행  

말한다”라고 규  하고 어 집  시 에 한 개  

하고 다. 

 달리 해상 집   시  개 에 해 는 아직

지  연 거나 립 지 않았  뿐 아니라, 해

상에 는 집시  지 않  에 실 에 도 에 

한 가 루어지지 않았 나, 학  개  도

하 는 시도가 었다.

해상 집 에 해,  집  참가 들  공동  가

지고 합하는 것  동 하나 단지 집 가 해상 라는

 차 가  것 라는 견해(Yeo, 2008), 해상 집   시

에 해, 해역에  , 비, 해  브 등  

한 집 ·시  해상 집 ·시  개  리할  

, 해역 란 해 , 해 , 해 과 내 , 내 , 내  

미한다는 견해(Park, 1999), 해상 시 에 해, 해상 집  

동 하게 개  립 지 않지만 해상 라는 에

 어 , 보트, 트 키 등  나 동 상

 등  하여 한 간  동(동행)하는 것  미

한다고 해  할  다는 견해(Soon, 2011)가 다. 

들  견해  합하여 개  도 하  ‘해상’ 라는 

 동 과 ‘  등  ’한다는 공통  가

지고 , 공동   가지고 합하거나 한 해

역  동하는 것 라고 할  다. 

2.2 해상 집회  시  생추이

 집 ·시 는 단체  주 하  하여 그 

사항  생계   크지 않고  ·사 , 

경 , 지역사   등  띠는 경우가 많지

만, 해상 시 는 양식  피해보상 등 생계   많  

특징  가지고 다(Soon, 2011). 또한, 근에는 해상 경보

, 주 민·  복합 항 건 , 해상 업경계 쟁1), 

어  업에  피해보상 등 그 양상  다양  

에 다. 

생  살펴보  2011  10 (참여 원 242 , 147

척)에  2012  55 (참여 원 1,013 , 394척), 2013  57

(참여 원 640 , 265척)  격  가하 다가, 2014  25

(참여 원 583 , 266척), 2015  상  13 (참여 원 510

, 284척)  차 감 하는  보 고 다(해양경비안

본 , 근 5  해상시  , 2015).

 같  해상 집   시 가 다양한 양태  어지고 

, 어민  생  보   경  등과 하여 

욱 가할 것  상 다. 그러나 해상 집   시 는 집

시  상  지 않고 어 어민들  해상 시  

감행할 경우  행  간주 어 , 개항질

1) 2015  6월 11  원에 는 라남도  경상남도  해상경계

 다 과 하여 “ 지리 보원  행한 가 본도  1973

 지 도상  해상경계  라남도  경상남도  해상경계

 보아야한다”고 결한 것에 만, 경남 통 ·고 ·사천 등 7개 

시·  어민 1000여  어  500여척  동원하여 남 여  경

남 남해 해상에  3시간 해상시  하 다(http://www.egoodnews.kr 

/newnews/print.php?uid=21225. 2015.9.14. 검색).



, 해상 통안 등 특별 에 라 처  하고 

어 상 집   시 에 비해  보   해

고 는 실 다. 

3. 해상 집회․시 의 법  규   각  입장

3.1 법  규

1) 본권 보장  한 규

우리 헌  21  1항에  “ 든 민  언 ·

  집 ·결사   가진다”고 규 하고 

, 2항에  “언 · 에 한 허가나 검열과 집 ·결사

에 한 허가는 지 않는다”고 하여 집 ·시  

 본  규 하고 , 사 허가  지하고 

다. 그러나 헌 에 시  민  본  한 보

는 것  아니다.  하여 헌 37  2항

에 “ 가안 보 ·질 지 또는 공공복리  하여 필 한 

경우에 한하여  한할  다”고 시 어 

보 원  규 하  본  행사에 한 한  고 

다. 

러한 실  규  살펴보  해상 집   시 에 

해 상 한하거나 지하는 규  없 , 집시

5 (집   시  지)  상도 아니므  민  본

 당연  보 어야 할 것  단 다.

또한 헌  37  1항에 “ 민   리는 

헌 에 열거 지 아니한  경시 지 아니한다”고 규

하고 므  해상 집   시  역시 경시하거나 차별  

어 는 안  것 다. 

2) 규   처벌  한 규

해상 집 ·시  본  차원에 가 아니라 각 해당 

  에  행  양태별  규   처  상

 다. 해상 시  참가 들  경비함  ·

지 동  해할 경우 상 공 집행 해( 136 ), 특

공 집행 해( 144 ),  등에 염병  척할 경우 

주건  ( 185 ), 타 들  통  해할 경우 

통 해죄( 185 )  업 해죄( 314 ) 등 에 해 

규  가하고 다.

또한, 특별 는 · 항 신고  하지 않  경우 

통 규 22 , 개항 에  · 항  신고( 5 ), 항

상  지( 12 ), 험  신고( 20 ), 통

한( 39 )에 한 규  함께, 원  과할 경우 

안 44 , 타  진  해 할 경우 해상

통안 64  등에 해 행  간주하고 처 하고 

다.

3.2 각  입장

1) 법 처

해상에  집단행동에 하여 행 들  집시 상 신

고 상  는지에 하여 2  처에 질 한 , 1차 

신(1990. 11. 19.)에 는 “집   시 에 한  헌 에 

보  본   시   진 한 본  신 시

키  하여 해상 집 가 주변 공 에게 향  미 다  

집시  6 ( 집   시  신고 등) 1항  할 

 다고 할  다”고 하 다. 그러나 2차 신(1992. 9. 

24.)에 는 “해상에  시 가 집시  상  는지 

여 는 동 가 공   통행 할  는 

가  여 에 달 다. 해상에  통행   한 

가 개항질 , 하천 ,   도 사업

등에  신고·허가  얻어 항  라 운행하도  어 

는  고 할  공   통행 할  는 

 볼  없어 집시   상  아니다” 라고 답변하여 

각각 상  견  내고 다.

2) 경찰청

경찰청에 는 지 지 행 집시 상 시  는 도 ·

·공원 등 공   통행할  는  한

하여 동 에  시 만  그 상  하도  하고 

다. 컨  학 내, 시  경내, 사 내 등  

역 에  시  해상 나 공 에   또는 비행

 등  시 하는 경우에는 집시  할  없다는 

었다(Yeo, 2008).

나아가 행 에 는 집 ·시 에 어  해상, 공 , 차

량시 에 한 규  없  에 해상· 상 등  

시   항공 ·낙하산 사  등 공 시 , 동차· 계 

등 차량시 에 해 는 집시  여  란  고, 

 해 업 처리에  가 고 민원처리에 지연  

래하고 다는  해상·공 · 동차 시  등  공공

 안 질 지 차원에  가하다고 하는 해상시  등  

지규  신  고 한 도 다(Yeo, 1996). 또한 경찰청

에  리하는 ‘집   시 에 한 운  매뉴얼’에

도 해상시  상시  하  집시  하

보다는 상에  생하는 죄 에 라 , 

도 사업 등  통해 규 하는 것  타당하다는 

 고 다. 

실 상 도 2010  8월 경 골재원 에  상

시  하겠다  할  달 경찰 에 집 신고  

하  하 나, 담당경찰  “경찰청 매뉴얼에 라 집

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후 한  다.

그러나 2015  6월 한강, 낙동강 등지2)에  상시  



해 어업 들  한 집 신고  하여 집시 상 

집 ·시  리하고 어  태도  변경하고 다. 

에 해 경찰청에 는 “ 상시   ‘하천 등’  집

시  2  ‘시 ’  규 하는 ‘공   통행 할  

는 ’에 해당하는지에 해, 헌재3)  원4)  

 한  개 가 아니 , 공   통행할  

없는 에  개 하 라도 집시 상 집 ·시 에 해당한

다고 게 시해  만큼, 하천 등에  개 는 상

시 도 ‘  또는  보여 특  다  견에 

향  다’  집시 상 시 에 해당한다고 볼  다는 

다. 또한 하천 등 내 5)  경우 경찰  할 에 포

함 는 만큼 상시  하겠다고 집 신고  할 경우 

 않   근거가 미약하고, 집 신고   않고 

한 경우 미신고집  등  처 할  없다는 근 6)

가 는 만큼, 집시  상  신고  아 엄격하게 

리하는 것  타당하다는  보 고 다(경찰청 내

료, 2015). 

3) 해양경 안 본부(구, 해양경찰청)의 입장

2006  3월  산시 새만   끝 막  공사시 

산, 안,  등 지역 어민들과 경단체에  공사

 해하  해상시  강행하  는 어민들  해상시

 해 책사업  새만  사업  차질  빚   는 

등 사   에 라 합 ·평  시  

착  해 해상시  집시 에   도  검 하

고, 해양경찰에 는 집시  개 안  만들어 주  

2) 2015  6월 21 (1차 시 )과 8월 31 (2차 시 ) 해에  산시 

사하  하 지  (1차 25척, 2차 70척) 해상시 에 

해 산지 청에  집 신고  , 2015  8월 30  경 도 행

주나루에  울 여 도 지  24척 동원 해상시 에 해 경

2지 청에  집 신고  . 

3) 공   통행할  는  개  시  개

라고 볼  없다(헌재 91헌 14).

4) 공   통행할  는 가 아닐지라도( 략) 공공  

안 질 에 해  끼  우 가 다는 에   또한 집시 에 

하여 보   규  상  는 집 에 포함 다( 원 2012도

11518).

5) 내 어업  2  1 에 ‘내 ’ 란 하천· · ·늪· 지  

그 에 공   담 나 ( 닷 과 민   

)   또는 .

6) 2010  8월  경 골재 에  상시  하겠다고  

달  경찰 에 집 신고  하 했 나 담당 보  집 시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 , 8월 12  원 3  보트1 에 

승  경남 함안보 공사  주변에  막 2개  펼쳐들고 상

시  강행, 미신고 집   사건에 해 원에 는 

“피고 들  행 는 집시 상 집  또는 시 에 해당하나, 피고

들  집 신고  했 에도 어 상시 가 집시  

상에 해당 지 않아 허 거나 신고  하지 않는 것  

믿었  것에 하여 당한 가 는 경우에 해당한다”  죄 

결.

경찰청에 통보하 , 당시 실에 는 ‘평  집

시  착  한 민·  공동 원 ’   과

 하 나 재 지 체  개  움직  없는 실

다(Yeo, 2008). 후 2010  재차 집시  신고  주체

에 해양경찰  포함하는 개 안  진하 나 경찰

청에  해상시 가 양산 다는   견  시하

여  개  산 었다. 

후에도 해단지   어업피해보상, 어  

업에  피해보상 등 해상에  시 가 지  

야 고 , 근 경찰청에  상시  집시  신

고 상  포함하고 어 해상에 도 동 하게 리하는 

것  타당하다는  보 고 다. 

3.3 소결

해상 집 ·시 에 해 실 에  시  규

 없고, 처에  ‘해상  공   통행할  

는  볼  없어 집시   상  아니다’라고 해

하고 다. 그러나 헌재  원에 는 게 ‘공

  통행할  없는 에  개 하 라도 집시

상 집 ·시 에 해당한다’고 시하고 다. 또한 경찰청에

 상 집 ·시  집시 상 신고 상  하여 집

신고  · 리하고 므  해상에 도 집시  

 상  하거나 다   통하여  보 함  

민   한 보 함과 동시에 공공  안 질

 해하지 않도  한 규  한  는 쪽  

 진하여 할 것  단 다. 

4. 외국의 사례  입법 책  안

4.1 외국의 사례

1) 일본

본  헌 21 에 집 ·결사   언 ·  

등   함께 보  규 하고 검열  지하고 

는 , 우리 헌 에  사  허가  할  없다는 내

과 하고 , 우리  집시 과 같  에  

한  없다. 다만, 지 가 독  한 

만 는  러한 규 들  헌 에  보 하고 는 

본  특 한 경우에 한 할  는 근거가 고 다

(Park, 1999). 

집   시  규 하는  태  집시  재하

지 않  계  해상시 에 한 한과 보  해사

 항 에  규 하고 다. 동  7  32 에

 ‘특 항7)내에 어  단 경쟁8) 그  행사  개 하

고  하는 는 항  허가  지 않  아니 다’9)고 



규 하고 , 단 경쟁 그  행사에 해상시 가 포

함 다고 하여 과격한 해상시  규 근거  마 하고 질

가 지  시 에 해 는 보 할  항 에게 여

하고 , 특 항  아닌 항포 에  시 는 신고만하

도  어 고, 항계  해역에 는 특별한 규 가 없

므  헌 신에 각하여 운 시 가 보 다(Yeo, 

2008). 

다만, 항  에  해상보안청 경비함  검 검색  

실시하여 사 나 산업 , 직원 등 해사

규에 는  항시키고 는 , 는 우리

나라  개항질 나 해상 통안 과 같  개

별 에 해  리하고 는 것과 같다(Yeo, 1996). 

처럼 본  헌 신에 각하여 집 ·결사   

보 하  특별  통해 한 보  규  하고 다.

2) 미국

미  경우에도 연 헌  통해 집   민  

본  하나  규 하고 , 본과 동 하게 집

 규 하는 통  연 규는 없고 각 주  나 

에 해  집  보 하고 다. 그러나 규 에 

어 도 한 한  가하고 는 , 원  1969  

 통하여 ‘ 헌  1  본  가  근본  

본 (fundamental right) 므   한하는 는 신  

해야 하 , 만   한하 고 할 경우에는 체 고 

 는  어 어야 한다’  집 ·시  

사 허가 에 어  애매한 에 한 한한 재량  

헌 라고 시하고 다(Shuttlesworth v. City of Birmingham, 

394 v. s. 147).

해상시 에 해 는 연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33(항해  항 )  보트   해상 드(Regattas 

and Marine Parade)편 PART 100(33CFR100)10)에  미  항

7) 특 항 란 나 역  등  항하는 항  우리

나라  역항(해 지 ), 연안항(해 지 ), 1  어

항(해 지 ), 2  어항(특별시· 역시·도지사지 ), 3  

어항(해 지 ) 등 다.

8) 단 경쟁( ) 란 boat등   경주  말하 , 항  

해상시  내 , 규  등에 라 허가 여  결 한다. 

9) において その の をしようとする は、 め

の を けなければならない.

1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3. NAVIGATION 

AMD NAVIGABLE WATER. CHAPTER 1.COAST GUARD, 

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UBCHAPTER G. 

REGATTAS AND MARINE PARADES,PART 100. SAFETY OF 

LIFE ON NAVIGABLE WATERS. 33CFR100 PROVIDES 

EFFECTIVE CONTROL OVER REGATTAS AND MARINE 

PARADES CONDUCTED ON THE NAVIGABL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SO AS INSURE SAFETY OF LIFE IN 

THE REGATTA OR MARINE PARADE AREA.

상에  시행 는 보트   해상 드  과  

안 보  하여 동 행사  개 는 미  해양경비  각 

에 신청  하고 허가  얻  후 실시하도  하고 

 본과 동 하게  보트   해상 드

에  해상시  포함하여 다루고 다. 또한 33CFR611)에  

항 (Captain of the Port)  미  내   해안시  안

보  하여 필 하다고 단할 경우 해 내에   

등  동 등  통 할  도  하고 어,  해상집  

 시 가  경우  통  할  는 근거  마 하고 

다(Yeo, 2008).

3) 국

 20 에 평  집 ·결사   

 규 하고 나 집 체  직  규 하는 

 없다. 다만, 집 가 공공 에  개  에 

공공 에  질 지  해  들  사실상 

집 에 한 규   역할  하고 다고 볼  는

, 그   과격집단  공공 에  질  란시

키는 것  지하  해 1986   ‘공공질 ’  우

리  집시 과 동 한 에 한다고 볼  다.   

행진  집 에 한 한 규 에도 폭동, 폭  질

, 싸움, 집 , 폭  , 도 행 , 신공격, 

  고통  주는 행  등에 한 규  담고 다

(Yeo, 2008). 

해상 집 ·시  등에 해 는 행  지하는 

 가지고 는  1990  항공·해상 보안 (Aviation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0) 에  ‘  안 항해  하

는 행 ’  지하 ,  안 항해에  는 집 ·시

는 동  하도  하고 다. 또한 항  안  등  

하여 에 해 동  할  도  1995  해

운 (Merchant Shipping Act 1995) 에 규 하고 다.

4) 소결

본, 미  등  가들  우리나라  마찬가지  

집 ·결사  민  본  보고 나 집시 과 같  

통   규 하지 않고 나 지 단체  

 통해  규 하고 다. 해상에  집   시 에 해

도 상 집 ·시  사하게 특별  통해  보

하거나 한 한  고 다. 특 , 한하는 경우에 

1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3. NAVIGATION 

AND NAVIGABLE WATERS.

    CHAPTER 1. COAST GUARD,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UBCHAPTER A.GENERAL. PART 6. PROTECTION 

AND SECURITY OF VESSELS, HARBORS,AND WATERFRONT 

FACILITIES.



본  ‘해상질 지’, 미  ‘   해안시  안 보

’,  ‘  안 항해보 ’ 등 사  시  규

하여 민  본 과 공공  안 질 지   상

 돌할 경우 공공  안 질  지  해 한 한

 가하는  취하고 다.

4.2 입법론  안

집   시  는 집   시  시간, ,  

  게 결 할  는 리  그 주  내

 한다(Cheon, 2009). 헌  재 도 “집  ·내 과 집

 는  한 내  연 계에  

에, 집  에 한 택  집  과  결 짓는 

경우가 지 않다. 집 가  집  과 과에 

하여 한 미  가지  에, 누 나 ‘어  에

’ 신  계 한 집  할 것 가  원  

게 결 할  어야만 집  가 비  과  

보 는 것 다.”라고 시한  다(2003. 10. 30., 2000헌

67·83(병합) 원재 ).

해양 염·간척사업· 어  업 등 어업피해 보상 

등에 한 집  시 는 당해 해상에  루어지는 경우 

집  주   에게 과  달   

게 다. 라  해상  에 한 사  식

 해상  집   시   택한 경우 는 헌

상 보  집   내  보 어야 한다. 해

상  험  등 특  하여 해상에  집   시

 곧 해상 통  해하거나 시민   해하는 

것  보아  규 하 는 근 식  타당하지 않다

(Kim, 2013). 

또한 해상에  집   시  도 헌 상 본

 보 는 므  상 나 상에  집   시

 동 한 가  보 어야 할 것 다.  해  

책  집시  개 하는 과, 본 등 해양 진

과 같  해사   등 특별 에 포함하는   가지 

 안  고 해 볼   것 다.

1) 집시법 개  통하여

헌재  원에  “공   통행할  없는 

에  개 하 라도 집시 상 집 ·시 에 해당한다”고 

게 시하고 , 경찰청에 도 상 집 ·시  집

시  상  삼고 어 해상 집 ·시  집시  상 규  

상  삼는 는 가 없어 보 다. 

다만 집시  6 ( 집   시  신고), 7 (신고

 보  등), 12 ( 통 통  한 한), 13 (질

지  ) 등  항에 집 ·시  신고  주체가 경

찰  시 어 어 해양에  경찰  행사하는 

해양경비안 본 는 어 므 , 해양경비안 본 ·

지 해양경비안 본 ·해양경비안 ( 하 ‘해양경비안

’라 한다)가 포함 도   개 하여 해상 집 ·시

 보 하고 한 건에  규 하는 도  도 할 것

 안한다.

2)「해양경 법」개  통하여

행 집시  상에  집   시   하고 

어 해상에   곤란하다고 할 경우 본 나 미 과 

같  특별  통하여  보 할   것 다.  상

 는  해양경비 다. 동   22개 

항  어    해상 집 ·시  규  할 

 는  동  14  ‘해상항행 보 ’ 항   

것 다. 본 항에는 미 한 건아래  동·해

산할  는 내  삽 어 므  집 ·시  신고 

 등 사항  가하  가능할 것  단 다.

 어 해상에  집단행동  그 특 상 도, 해

 등  험  상 하 , 라는 단  하고 

시에 다   항함에 라 돌, 몰 등  사

고 개연  어 그 규 는 상 집 ·시 보다 욱 강

어야 할 것 다. 라  해상 집 ·시 에 해 해상 상 

  하고, 사 신고  철  실시하 , 특

 에 한 지 역 과 질 지 과 질 지

 보강하는 등 험 생   하는 안  동시에 강

어야 할 것 다. 

3) 소결

 해상 집   시  도  하는 안 2가

지  시하 다. , 집시  신고 차, 질 지  

등  내  미 에 규 어 상  규  해상

에 하  므  별도  가 항  지 않는 것

 보 다. 그러나 해양경비 개  통할 경우에는 

집시 에 시  신고 차, 질 지 등 규  없

므  폭 게 개 해야 할 것 다. 항  해양경비

14 (해상항행 보  등)에 포함하는 안과 별도

 항  신 하는 안  검 할   것 다. 

에 보   규 하고 지 또는 한 역, 한

하는 사 , 시 처 항 등  체  포함 어야 

할 것 다.

 

5. 결 론

집   시  는 헌 에  보 하고 는 민



 본  리 다. 그러나 가 해상  험하다는 

 행    행  간주하여 신고  

상 도 삼고 지 않  것  당한 가 아니라고 

단한다. 해상  어민들  삶   삼고  

곳에  그들  주  펼 고  한다. 헌 상 본  

보 는 집   시  리  한 내   하나는 들

 사  가  과  하는  택에 다고 

할 것 다. 러한 에  보  어민들  해상  택한 

는 해진다고 볼  다. 

처에 는 ‘해상  공   통행 할  는 

가 아니라는  집시   상에  ’하는 

나, 헌재  원에  ‘공   통행 할  

없는 라 하 라도 집시 상 집 ·시 ’라고 시하고 

, 경찰청에    변경하여 ‘2015  

상에  집 ·시 도 집시   상  리’하고 

므  해상에  집   시 도 집시   상하여

야 할 것 다.  해 집시 상 신고   상 에 

민안 처  해양경비안  포함하고 에  

 한과 규  규 하여 집시  개 할 것  안한다. 

그러나 해상 집   시  특  해 집시  

규  상  하  어 울 경우에는 안  본, 미  

등과 같  해상경비·안  규 하고 는 해양경비

에 근거  어 보 하 , 해상에  험 생  고 하

여 사    강 하고 심사   하  

체  규 할 것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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